
 1

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? 

 

구 분 지정 효과 

양도소득세의 

실지거래가액 과세 

(소득세법) 

○ 2006년 12월 22일 이후 양도하는 투기지역 내 주택의 양도소득

세는 기준시가 대신 실지거래가로 과세 

(2007년 이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은 모두 실지거래가액 과세)

6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

주택담보대출 제한 

○ 6억원 초과 APT에 대해 담보인정비율(LTV) 하향 조정(60→

40%) 및 총부채상환비율(DTI) 40% 내에서 대출 등 주택담보대출

제한 적용 

토지분할 허가 기준 

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) 

○ 녹지·관리·농림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일정면적 이하의 분할은

사전 인허가 없이 토지분할이 가능하나, 

투기지역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인 

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 인허가 필요 

기업도시 내 

투기억제 대책 적용 

(기업도시개발특별법) 

○ 기업도시 개발구역 내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조성토지 등의 처분

또는 주택공급방법 제한 가능 

취·등록세 중과대상 

별장의 범위 

(지방세법) 

○ 투기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농어촌 주

택은 별장에서 제외 

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

취·등록세 비과세 범위 제한 

 

○ 수용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·등록세를 비과

세하되, 대체 부동산의 지역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 

-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 시·도 

-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와 연접한 시·군·구 

- 투기지역이 아닌 연접한 시·도 

 

 


